
國家課題 公聽會 資料

財政支出構造의 改革

1997 . 8 . 26

韓 國 開 發 硏 究 院



目 次

Ⅰ. 問題의 提起 1

Ⅱ. 最近의 外國事例 動向分析 6

1. 財政改革의 方向 6

2. 各國의 財政改革 內容 9

가. 財政赤字 減縮計劃 9

나. 具體的 財政改革 內容 10

Ⅲ. 財政運營의 現況과 問題認識 15

1. 財政運營 現況 : 財政規模와 財政收支 16

2. 歲出豫算構造의 問題點 21

가. 歲出豫算構造의 推移分析 21

나. 높은 硬直性經費 比重 23

다. 낮은 社會開發關聯支出 比重 25

라. 부족한 社會間接資本 投資 27

마. 취약한 地方財政構造 28

3. 財政運營方式 및 支出體制의 問題點 29

가. 財政支出의 效率性 側面 29

나. 財政의 透明性 責任性 側面 31

Ⅳ. 中期 財政政策基調의 設定 36

1. 對內外 與件變化와 財政의 役割 36

2. 中期 財政政策基調 40



Ⅴ. 部門別 財政運營에 대한 評價와 改善方向 44

1. SOC 擴充을 위한 財政의 役割提高와 民資誘致制度의 改善 44

2. 福祉財政機能의 强化 49

3. 敎育部門 豫算運營의 效率化 51

4. 防衛費 豫算運營의 效率性 透明性 提高 55

5. 農業投融資의 效率化 58

6. 人件費 豫算運營의 效率化 62

7. 地方財政調整制度의 發展方向 64

가. 地方交付稅 制度 65

나. 地方讓與金 制度 66

다. 國庫補助金 制度 67

Ⅵ. 財政運營方式과 豫算會計制度의 改革 68

1. 財政運營方式의 改善 68

가. 豫算運營의 伸縮性 提高 68

나. 財政의 景氣調節機能 强化 70

다. 中期財政計劃의 活性化 71

라. 長期大型事業 執行의 改善 72

마. 政策金融의 整備와 財政移管 75

2. 豫算會計制度의 改革 77

가. 基金制度의 改革 77

나. 政府會計制度의 改善 90



Ⅰ . 問題의 提起

-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SOC, 교육, 과학기술, 환경분야 등에

대한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근본적으로 배양해 나가야 함.

또한 국민소득 수준 향상에 걸맞는 복지체계를 확립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정의 역할도 확충되어야 함 .

- 그러나 향후 저성장시대를 맞이하여 세수 증가에는 한계가

있으며,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긴요한 재정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해서는 가용재원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재정지출

구조의 개혁노력이 중요함.

안정적인 경제운영에 부합되는 재정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우리 경제의 중 장기적 성장잠재력 배양에 필요한 부문에

대한 투자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조정이 요구됨.

- 1 -



- 오늘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재정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는

한정된 재원하에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국민의 다양한

세출소요를 어떻게 충족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 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대다수 국가들은 그동안 세출

소요의 충족 측면을 중시함에 따라 적자재정을 통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여 왔음 .

내용면에서는 선진국들이 경기회복과 분배의 형평성을, 개발

도상국의 경우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강조하는 등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과 국가목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음.

- 그러나 , 1980년대 이후 이러한 재정규모의 확대가 재정적자를

누증시켜 재정인플레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저해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그간의 재정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선진국의 경우 분배의 형평성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예산

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결정되고, 실업난 해소를 위한 재정

지출의 확대로 방만한 관료제기구가 양산되는 등 정부실패가

초래되었음.

후진국의 경우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한 외자도입을 통한

무분별한 재정투자의 확대는 대규모 통화증발과 인플레를

야기시켜 경제위기를 자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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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최근 OE CD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개혁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게 되었는데 ,

주안점은 건전재정하에서 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적정

재정규모를 모색하고 재정운영체제를 효율화하는 것임.

- 한편 우리의 경우 그동안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조세부담하

에서 국민의 다양한 재정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歲入內 歲出

原則 을 엄격히 견지함에 따라 비교적 건전재정기조가 유지되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1 참조).

<표 1> 주요국의 조세부담률과 재정수지(1996)

(단위: %)

주: 일반정부 재정수지이며 SNA기준임 (단 한국의 경우 재정수지/ GDP는 중앙정부

기준이며 정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지방채임).

자료: W EF A , W orld Econom ic Outlook , 1997.2

IMF , W orld Econom ic Outlook , 1997.5

미 국 일 본 독 일 프랑스 한 국

조세부담율

(사회보장세 포함시)

재정수지/ GDP

정부채무/ GDP

22.5

31.7

△1.4

67.0

18.4

28.7

△4.6

94.9

23.3

41.0

△3.8

60.3

25.8

44.9

△4.1

56.3

21.1

24.0

0.3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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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출 구조면에서, 예산편성이 매년 점증적인 방식으로 이루

어짐에 따라 여건변화에 따른 새로운 재정수요를 제대로 충족

시키지 못하고 있음.

21세기에 대비한 재정기능의 정립방향을 설정하고 부문별

우선순위에 대한 재평가 및 조정작업과 안정성장기의 재정

운영방향에 대한 검토를 통해 향후 2 3년간의 종합적인 재정

정책기조를 제시해야 할 것임.

- 재정지출구조의 개혁에 있어서 SOC 확충, 복지재정 기능의 강화,

교육예산 운영의 효율화, 방위비 예산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

농어촌 투융자의 효율화, 인건비 예산운영의 개선,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등 부문별 재정운영의 개선이

시급한 과제임.

특히 그간 우리의 재정운영은 재정지출수요를 억제하는 과정

에서 재정관련 제도개선에는 충분한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

므로 재정운영방식의 비효율성과 제도적 낙후성의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즉, 재정운영방식의 개선과 예산 회계제도의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재정지출구조의 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임.

정부부문의 행정성과 및 재정지출의 생산성에 대한 평가

체제가 발전되어야 하고 대행사업의 예산편성 제도가 개선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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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거시정책 기능이 제고되어야 하고, 정책금융의 축소

정비 및 재정이관을 통해 재정 금융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함.

예산운영의 신축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예산회계 제도의

개혁이 재정지출구조의 개혁에 있어서 필수적인 전제조건임 .

예산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우리나라 예산제도

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기금 특별회계제도의

개혁이 시급한 과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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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最近의 外國事例 動向分析

1. 財政改革의 方向

- 선진국의 경우 1970년대의 오일쇼크로 인한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높아지자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재정지출이 점차 확대되었고, 또한 사회보장제도 관련

지출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전체 재정지출은 크게 증가

하였음.

사회보장제도 관련지출이 급증한 이유는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수혜대상의 확대, 의료서비스 등의 고급화로 인한 지출

단가의 상승, 그리고 구조적 실업의 확대로 인한 실업수당의

증가 등에서 찾을 수 있음 .

그러나 성장률 둔화로 인하여 세입증가세는 세출증가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둔화됨에 따라 재정적자 폭은 크게 확대되었

음(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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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G- 7국가 세입 세출의 GDP대비 비중 추이

(단위: %)

주: SNA기준이며 일반정부기준임.

자료: OECD, OECD Econ om ic Outlook , 각년호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세입

세출

수지

28.5

28.9

△0.4

28.6

30.8

△2.2

30.8

32.3

△1.5

32.2

37.7

△5.5

33.5

36.2

△2.7

34.8

38.2

△3.4

35.5

37.6

△2.1

36.2

39.5

△3.3

- 이러한 재정적자의 확대는 금리를 상승시키고 투자 및 자본축적

을 위축시키는 한편 재정인플레를 야기하는 등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저해함. 또한 정부채무를 누증시켜 이자지급을 증가

시킴으로써 재정지출구조를 경직화하는 문제를 야기하였음.

- 이에 따라 최근 OE CD국가들은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의 배양을

위해서는 재정적자의 감축이 긴요하다고 보고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

EU는 유럽통화통합 발족을 위한 조건의 하나로 재정적자는

경상GDP대비 3%이내, 정부부채는 경상GDP의 60% 이내로

목표를 설정함(마스트리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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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최근의 재정건전화 노력은 단순히 재정수지를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서 공공부문 자체에 내재하는 비효율을 개혁하고

재정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보다 근원적으로

정부실패 자체를 개혁하려는 차원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이 주요한

특징임.

최근의 재정개혁은 정부조직과 기능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에

입각한 공공성과 형평성보다는,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상업성

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음 .

교도소나 경찰업무와 같은 공권력 작용까지도 민간에 위탁

하고, 정책집행 행정조직을 사업소로 개편하여 민간기업의

이윤동기를 활용하고 있음 .

또한 형평성 차원의 소득보조적 이전성지출을 과감히 삭감

하고, 경제적 타당성에 입각하여 사업결정이 이루어지며, 사업

집행성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제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러한 재정개혁은 1980년대 저성장 고실업 고물가 및 심각한

구조조정압력을 받고 있던 뉴질랜드, 영국을 필두로 하여 호주,

캐나다 등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었고, 이후 미국, 독일, 일본에

까지도 급속하게 파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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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各國의 財政改革 內容

가 . 財政赤字 減縮計劃

- 미국 : 2002년까지 균형재정을 목표로 사회보장지출이나 재량적

경비지출을 축소

1985년 균형예산법을 제정한 이래 1993년 정부기능수행법의

제정 및 포괄재정조정법의 개정을 통해 정부조직 축소를 통한

인건비 절감, 국방비 의료지원비 감축 및 각종 재량적 지출의

동결을 추진중임 .

- 일본: 2005년까지 재정적자를 경상GDP의 3% 이내로 축소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 재정건전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

재정구조개혁의 초점은 사회보장지출의 감축 , 공공투자지출

계획의 연장, 농어촌사업예산의 실적평가 강화, 각종 보조금의

정비 등이며, 이를 위해 연도별 지출상한이나 억제목표를 선정

- EU : 1999년 유럽통화통합을 위한 경제수렴조건의 하나로 경상

GDP대비 3%이내의 재정적자와 60%이내의 정부부채 목표를

채택(마스트리트조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

독일 : 2000년까지 균형재정을 목표로 사회복지지출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개혁법을 1996년 하반기에 제정

- 9 -



프랑스: 2002년까지 균형예산을 달성할 수 있도록 94년 재정

건전화 5개년계획 법률과 1995년 재정법을 제정

영국: 1999년에 균형예산을 달성할 수 있도록 1980년이후 추진

중인 적자 감축노력을 중기재정계획하에서 지속적으로

추진

나 . 具體的 財政改革 內容

(1) 정부조직의 축소 통폐합

- 재정적자를 줄이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기능과

조직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사회환경변화에 따라 불필요하게

되거나 중복된 기능을 과감히 폐지하여 인력규모 감축(표 3 참조)

<표 3> 주요 선진국의 공무원 감축실적/계획

자료: KDI, 정부개혁: 선진국의 전략과 교훈

기 간 감축내용 감축인원

미 국

영 국

뉴질랜드

호 주

1994 99

1979 95

1985 94

1987 90

연방정부 전체 공무원의 12% 감축

연방정부 전체 공무원의 35% 감축

연방정부 전체 공무원의 47% 감축

연방정부 전체 공무원의 9% 감축

253,000명

255,000명

45,000명

13,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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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부문에 민간기업의 경영원리 도입

- 정부기능을 과감히 민간이양(민영화 또는 민간위탁)하거나, 정부

부문에 경쟁원리를 도입해 공공부문의 독과점체제를 약화시키는

한편, 정부조직을 정책입안부서와 사업부서로 나누고 사업부서를

사업소 조직화하여 광범위한 경영재량권과 신축성을 부여

(3) 정부인사제도의 개혁

- 고위공직자의 계약제 및 공개채용제를 확대하고, 집행부서나 사업

부서의 장에 대해서는 사전 목표를 부여하여 이에 미달시 책임을

묻는 실적평가제를 도입하고, 보수의 성과급제를 확대

(4) 행정성과에 대한 책임성 강화

- 조직별 단위사업별 목표와 집행성과를 계량화할 수 있는 기법을

마련하고, 투입비용위주의 예산편성에서 산출위주의 예산편성으로

전환하여 정부가 생산한 서비스의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는 등

경제적 원리에 의한 예산편성 및 실적평가를 추구

(5) 예산집행의 신축성 제고와 부처 재량권의 확대

- 예산편성의 관행은 공공지출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수단

에서 정부지출의 효과성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바뀌어가고 있음.

이를 위하여 개별 부처의 지출, 특히 경상경비를 중심으로 재량

권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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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경비를 단일비목화하고 경상경비의 이월 및 차용을 허용하여

각기관의 예산집행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경비절감을 유도.

효율성배당제(매년 승인된 각 부처의 경상경비예산의 일정비율을

절감토록 하는 제도)를 통한 강제적 경상경비 절감 노력을 강화

영연방 계열과 북구 국가에서는 지출 통제를 해당 부서에

위임하고 있음. 1980년대 들어 공공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추구하면서 협의된 예산 한도내에서 지출에 대한 책임

을 부서의 관리자에게 위임

* 호주의 경우 유인제도를 도입하여 절약분의 반은 해당

지출 부서가 향후 사업을 위해 보유하고 반은 국고로 귀속

하는 방식을 채택

(6)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 소득이전적 지출을 절감하고, 사업심사분석기능의 강화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비를 삭감하는 한편, 사업관리운영조직의 개편을

통해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중복지원을 배제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노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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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기재정계획의 활성화

-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체적 연도별 재정

지출 절감비율 및 재정수지 상한선 등을 법제화하는 방식으로

중기재정계획을 활성화(예: 미국의 포괄재정조정법, 일본의 재정

건전법안, 프랑스의 재정법 등)

영국, 캐나다 , 호주 , 독일 등 많은 국가들이 3개년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으며, 프랑스, 미국 등은 5개년도에 대한

재정계획 분석

호주, 캐나다의 중간 검토에 따르면 중기재정계획이 정부의

예산 통제와 관리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

오스트리아는 예산통제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근 단년도

예산편성에서 중기재정계획으로 전환하였고 , 아일랜드는

완전한 중기재정계획으로 전환. 헝가리도 중첩예산제도(rolling

budget planning )로 전환

(8) 의결 대상 예산항목의 축소

- 다수의 국가가 정부의 각 부서나 기관의 예산운영상의 신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의결 대상 예산항목수를 축소하고 있음.

이탈리아는 의회의 의결 대상이 되는 예산항목을 6,000개에서

800개로 줄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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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의 의회위원회는 임금 , 재화 및 용역 구입의 별개

항목을 하나로 통합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9) 정부회계제도의 개선

- 현금주의 정부회계는 통제 목적에는 적합하지만 지불과 수급

시점에 민감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사정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반면 발생주의회계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됨. 이에 따라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채택하는 국가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 .

뉴질랜드와 아이슬랜드는 정부의 예산 및 재무제표의 작성에

있어서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호주와 캐나다도 발생주의로 전환하려 계획하고 있음.

핀란드 , 네덜란드 , 영국은 일부 기관에 한해서만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채택하였고, 아일랜드는 현재 도입 여부를 검토

하고 있음.

네덜란드도 발생주의 회계 및 예산 편성을 가능한 한 넓은

범위의 정부서비스에 적용하려 하고 있음.

미국도 자본예산제도(capital budgeting )에 대한 초당적 위원회

를 구성하여 현금주의 예산제도를 바꾸려 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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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財政運營의 現況과 問題認識

- 우리의 경우 그동안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

하게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국가경쟁력 강화와 같은 재정본연

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 측면이 강함.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정지출규모의 증가를 엄격히

통제하여 왔기 때문에 국민의 다양한 재정수요가 충족되지

못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측면외에도 세출예산구조를 경제사회환경의 변화

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 재정운영방식을 효율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점도 재정본연의 기능이 충분히 수행되지 못했던 이유

중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음.

세출예산구조측면에서 국민복지의 증진과 성장잠재력의 배양

이라는 국가목표를 세출예산에 제대로 반영하려는 노력도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고 할 수 있음.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생산적인 재정운영방식이나 낙후

된 제도가 지속되는 등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도 충분하지 못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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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술한 바와 같이 향후 국민의 재정수요는 갈수록 커지는 등

재정기능의 정상화에 대한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안정성장기

로 진입함에 따라 세입기반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한정된 예산제약하에서 세출예산구조를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걸맞도록 전환하고 재정운영방식 및 재정지출체제

를 효율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하에서는 지금까지의 재정운영 현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후, 세출예산구조와 재정지출체제면에서 우리재정의 현황과 문

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함.

1. 財政運營 現況 : 財政規模와 財政收支

-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점차 상승되어 왔으나, 선진제국에 비

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조세부담률을 유지하여 왔음(표 4, 표

5 참조).

<표 4> 연도별 조세부담률 비중

(단위: %)

주: 1) 사회보장세=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보훈, 직업훈련, 장애인,

사회복지, 진폐기금의 부담금 및 각출료를 의미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조 세

국 세

지방세

사회보장세1 ) 포함

18.5

15.0

3.5

20.4

17.8

14.1

3.7

19.7

18.6

14.7

3.9

20.7

18.9

14.8

4.1

21.6

19.8

15.4

4.3

22.4

20.5

16.1

4.4

23.2

21.1

16.7

4.5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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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주요국가의 조세부담률 비중(1996)

(단위: %)

기준: SNA (국민계정)기준임 (단 한국은 통상적인 정부회계기준임).

주: 1) 사회보장세=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보훈, 직업훈련, 장애인,

사회복지, 진폐기금의 부담금 및 각출료를 의미

자료: W EF A , W orld Econom ic Outlook , 97. 2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한국

조세부담율

사회보장세1 )포함

22.5

31.7

18.4

28.7

23.3

41.0

25.8

44.9

27.6

33.8

21.1

24.0

- 이처럼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조세부담률하에서도 재정

수요를 억제함에 따라 OE CD국가들에 비해서 재정규모는 상대

적으로 작은 규모를 유지하여 왔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괄하는 통합재정기준으로

중앙정부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1970년에 경상GDP대비

18.5%수준에서 1982년에는 24%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물

가안정을 위한 긴축재정 운영과정에서 1988년에는 17%까지

하락하였고, 이후 점차 증가세를 유지하여 1996년에는

21.6%수준까지 증가하였음(표 6 참조).

<표 6> 연도별 재정규모/GDP대비 비중

(단위: %)

주: 공공부문 통합재정수지 기준임.

1970 1975 1982 1988 1990 1992 1994 1996

18.5 21.0 24.0 17.0 19.0 18.9 19.7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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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우리의 재정지출규모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 G- 7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

될 수 있음(표 7 참조).

<표 7> 주요국가의 재정규모/GDP대비 비중(1993)

(단위: %)

주: 중앙정부 통합재정수지기준임.

자료: IMF , GF S , 1995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한국

23.8 23.7 34.1 46.9 41.6 18.4

- 그리고 세입내 세출원칙을 엄격히 견지하여 옴에 따라 재정의

건전성 측면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음 (표 8 참조).

<표 8> 주요국의 재정수지 1)와 정부채무2 )(1996)

(단위: %)

주: 1) SNA (국민계정)기준이며 일반정부 재정수지임 (단 한국의 경우 IMF의 통합재

정수지기준이며 중앙정부 재정수지임).

2) 일반정부 정부채무임 (단 한국의 경우 중앙정부 채무+지방채임).

자료: IMF , W orld Econ om ic Outlook , 97. 5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한국

재정수지/ GDP

정부채무/ GDP

△1.4

67.0

△4.6

94.9

△3.8

60.3

△4.1

56.3

△4.4

49.3

0.3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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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이처럼 재정이 건전하게 나타난 것은, 그간 歲入內 歲出

原則 을 견지해온 재정당국의 노력에도 그 원인이 있으나, 이외

에도

선진국에서 그간 재정적자의 원인이 되어 온 사회보장기금이

우리의 경우 큰 폭의 흑자(GDP의 1% )를 내고 있고,

재정수지 작성과정에서 국제적 기준 (IM F기준)과는 달리 공

공기금외의 기금 (기타기금) 등이 제외되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현재는 대규모 흑자를 내고 있으나 향후 재정적자요인이

될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하고, IMF기준에 따라 기타기금을 포함

하여 재정수지를 추정해 보면 우리의 경우 재정수지가 보다 악화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표 9 참조).

특히 1993년 이후 통합재정수지가 계속 흑자를 유지하였으나,

이러한 기준에 의할 경우 통합재정수지는 적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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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수정된 통합재정수지

(단위: GDP대비 비중, %)

주: 1) 추정치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중앙정부 재정수지(A )

기타기금수지(B)1 )

사회보장수지(C)

△1.6

△0.1

0.5

△0.5

△0.1

0.6

0.6

△0.1

1.2

0.3

△0.1

1.0

0.3

△0.2

1.0

0.3

△0.1

1.0

소계(A +B- C) △2.2 △1.2 △0.7 △0.8 △0.9 △0.8

- 한편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우리와는 달리 사회

보장부문이 재정수지 적자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는 향후 우리의

경우도 사회보장부문이 적자로 돌아설 경우 재정적자 폭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해 줌 (표 10 참조).

<표 10> 사회보장부문을 감안한 재정수지 비교(1996)

(단위: GDP대비 비중, %)

자료: IMF , W orld Econ om y Outlook , 97. 5

미 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태리 한국

사회보장수지 2.3 △2.3 △0.3 △0.6 △4.5 1.0

사회보장부문 제외시

중앙정부 재정수지
△3.7 0.3 △1.9 △2.9 △2.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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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歲出豫算構造의 問題點

가 . 歲出豫算構造의 推移分析

- 1980년대 이래 중앙정부 세출 및 순융자 (통합재정수지 기준)의

구성비는 <표 11>과 같은 추이를 나타냄.

일반공공행정 , 공공질서 및 안전의 경우 각각 총재정지출의

4 5% 수준을 유지함.

국방비의 경우 계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여서 총재정지출에

대한 비중이 1982년의 27.3%에서 최근에는 15% 수준으로

하락함 .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 비중은 1990년대 초반에 하락했다가

1994년 이후 18% 수준을 유지해서 1980년대 초반보다는

1%포인트 상승함.

보건부문의 재정지출 비중은 1995년에 0.7%로 1982년보다

0.5%포인트 하락함.

최근의 사회보장 및 복지에 대한 재정지출 비중은 1980년대

보다 0.5 1.0%포인트 증대된 수준임.

경제사업비의 비중은 1980년대의 20% 수준에서 최근 25%

수준으로 상승함 . 그런데 주된 증가요인은 농림부문의 지출

비중 증대이며 수송 및 통신 부문에서의 비중 증대는 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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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볼 때, 우리나라 재정지출 구조상의 문제는 낮은 사회

개발관련(교육, 보건, 사회보장, 복지) 지출과 농림부문 중심의

경제사업비 지출구조 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하에서 이

문제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함 .

나 . 높은 硬直性經費 比重

- 그간 우리의 세출예산구조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문제로 지적

되는 것중 대표적인 문제의 하나는 세출예산에서 경직성경비의

비중이 높다는 점임 .

현재 인건비 방위비 교부금 등 경직성 경비가 세출예산의

55%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비 지출비중의 증대에

근본적인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 한편 선진국들의 경우도 경직성경비가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이 약 45%, 일본이 약 55%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 내용면에서 보면 , 우리가 인건비 및 방위비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선진국들의 경우 법령상 지출의무가

정해진 사회보장관련 지출이나 누적 정부채무로 인한 이자

지출비중이 높은 특색이 있음(표 12, 13, 14 참조).

- 23 -



<표 12> 주요국의 국방비/중앙정부 재정지출 비중

(단위: %)

주: 재정지출에서 순융자는 제외되며 중앙정부 통합재정수지기준임.

자료: IMF , GF S , 1995.

미국(94) 일본(93) 독일(91) 프랑스(92) 영국(92) 한국(95)

18.1 4.1 6.5 5.7 9.9 17.8

<표 13> 주요국의 인건비/중앙정부 재정지출비중 추이

(단위: %)

주: 중앙정부기준으로 재정지출에서 순융자는 제외됨.

자료: 한국은행, 주요 선진국의 재정건전화 추진과 시사점, 97. 6

1987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미 국

영 국

프랑스

뉴질랜드

한 국

10.0

12.7

17.2

15.0

13.3

10.0

12.8

16.7

11.7

13.0

9.8

12.2

16.4

10.4

12.7

9.7

11.2

16.3

10.8

13.2

9.4

10.6

16.3

10.4

13.3

9.0

9.5

16.2

-

12.5

8.7

8.5

16.4

-

13.8

<표 14> 주요국의 이자지출/중앙정부 재정지출 비중

(단위: %)

주: 재정지출에서 순융자는 제외되며 중앙정부 통합재정수지기준임.

자료: IMF , GF S , 1995

미국(94) 일본(90) 독일(93) 프랑스(94) 영국(94) 한국(95)

13.9 19.4 5.8 6.3 6.6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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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우리의 경우 주요 선진국에 비해 인건비지출 비중이 상대적

으로 높아 중앙정부 재정지출을 경직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인건비지출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선진국

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표 15 참조).

<표 15> 연도별 인건비지출 추이

(단위: 억원, %)

주: 1) 재정지출에서 순융자는 제외되며 중앙정부 통합재정수지기준임.

2) 인건비는 예산과목상 100목 전체와 205목 (복리후생비)을 합친 것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인건비

재정지출비중

37,774

13.0

45,404

12.7

53,750

13.2

59,963

13.3

67,617

12.5

85,847

13.8

93,487

13.0

다 . 낮은 社會開發關聯支出 比重

- 그간 경제사회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정부기능이 변해 왔음에도

재정지출 측면에서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

개발 관련 분야에서는 국민의 기초적인 재정수요 조차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 감이 있음.

특히 경직성경비 비중이 높은 세출예산구조하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개발비의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

으로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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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주요국의 사회개발비/중앙정부 재정지출 비중

(단위: %)

주: 재정지출에서 순융자는 제외되며 중앙정부 통합재정수지기준임.

(단 사회개발비는 교육은 제외되며 보건, 사회보장, 주택, 기타 오락문화종교관련지

출의 합계임.)

자료: IMF , GF S , 1995

미국(94) 일본(93) 독일(91) 프랑스(92) 영국(92) 한국(95)

50.9 52.3 62.9 62.3 47.1 13.8

- 또한 교육비지출의 GDP대비 비중도 선진국에 비해 낮을 뿐

아니라 공공부문이 부담하는 비중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17 참조).

<표 17> 주요국의 교육비지출/GDP대비 비중

(단위: %)

자료: 윤건영, 한국교육재정의 현황과 개혁방향

미국(91) 일본(91) 독일(91) 프랑스(91) 한국(94)

공공부담

사부담

5.5

1.5

3.7

1.3

4.0

1.5

5.4

0.6

3.6

2.0

합 계 7.0 5.0 5.5 6.0 5.6

- 따라서 존속의 필요성이 낮은 부문의 세출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등 재정지출구조의 개선노력을 강화하여 이러한 국민의 기초적

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예산구조 확립이 시급한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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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부족한 社會間接資本 投資

- 그간의 고도성장과정에서 도로, 항만, 철도, 지하철, 공항, 전력,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왔으나,

부존 사회간접자본이 워낙 미약함에 따라 절대적인 사회간접자본

의 부족을 겪고 있음 .

특히 1980년대 초반에서 중반까지의 물가안정을 위한 긴축

재정운영기조하에서 사회간접자본투자가 위축됨에 따라

극심한 사회간접시설의 애로현상이 초래되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1990년대 들어와서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투자를 연평균 20%이상 증가시키고 있으나, 아직 공급부족현상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임(표 18 참조).

<표 18> 사회간접자본 투자액

(단위: 10억원, %)

주: 1) 일반회계+재특기준임.

자료: 예산실, 1997년 한국의 재정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재정규모1 )

SOC투자액

35,921

3,441

40,746

4,579

47,626

5,395

54,824

6,627

62,963

8,148

71,401

10,130

(비 중) 9.6 11.2 11.3 12.1 12.9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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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 기준으로 물류비는 GDP의 15.7%에 달하는데 이는 미국

(10.5% )이나 일본(8.8%)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도로의 경우

1993년말 기준으로 1인당 도로연장이 1.3m에 불과해 일본의

1/ 7, 미국의 1/ 20수준에 불과함.

- 특히 향후 국내외 여객 및 화물수송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음.

마 . 취약한 地方財政構造

- 우리의 중앙과 지방의 재원배분방식은 조세의 약 78%를 국세로

징수한 후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교부세 양여세 명목으로

다시 재분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이는 지방세 수입의 지역간 불균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 그러나 이처럼 지방에 이전하는 재원을 합치더라도 중앙과 지방

의 재정지출비중은 1996년 기준으로 중앙이 전체세출의 약 64%

를 차지하는 등 중앙과 지방의 재원불균형이 외국에 비해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일본의 경우 1994년 기준으로 지방재정이 전체의 53%를 차지

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도 1993년 기준으로 지방재정이 전체의

50.7%를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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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지방세+세외수입)이 대단히

취약하여 1995년 기준으로 전체수입의 52.1%에 불과하며, 자체

수입대비 인건비 비중은 군과 자치구의 경우 각각 73%와 53%나

되는 등 지방재정이 상당히 취약한 상황임.

- 또한 지방세에서 재산과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 기준으로

70.7%에 달하는데 반해 세수신장성이 높은 소득과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0.5%에 불과한데, 이역시 지방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임.

* 미국: 재산과세비중 32.1%, 소득과세비중 25.0%

3 . 財政運營方式 및 支出體制의 問題點

가 . 財政支出의 效率性 側面

(1) 재정사업 결정시 투자효율문제

- 교육, 농어촌구조개선, SOC 등 주요국책사업이 엄밀한 사업평가

분석후 경제적 타당성이나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결정되기 보다는

사전에 사업규모가 결정되고 있어 투자의 효율성이 매우 낮은

상황임.

현재 선진 각국에서 실시중이거나 추진계획중인 단위사업별

비용/성과분석을 위한 객관적이고도 통일된 기준이나 평가

기법 등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못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에 입각한 사업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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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대형사업의 효율적 추진문제

- 수년간의 공사기간이 소요되는 장기대형사업이 충분한 사전계획

없이 매년 예산사정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이

집행됨으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공사관리비가 증가하고 공사단가가 상승하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 이외에 관급공사의 부실화를 야기

할 수도 있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큼.

장기대형사업이 충분한 사전계획 없이 매년 예산사정에 따라

집행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매년 여러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업비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

할 수 없기 때문임.

현행법상 계속비제도를 활용할 경우 총공사비와 완공년도

및 연도별 할당액 등을 미리 정하여 국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현재 기간국도사업에

한해 계속비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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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집행절차 기구의 다원화문제

- 중소기업, 교육, 사회복지, 농업 등의 분야에서 예산집행기관이나

회계 등이 지나치게 세분화 다기화되어 있음에 따라 재정자금이

중복지원될 소지가 있고, 과다한 관리운영비 발생 등 사업집행

기구의 관리운영상 낭비요인도 상존하고 있음.

농어촌분야에 있어서는 단순한 소득보상적 지출이 많은 등

효율적인 재정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나 . 財政의 透明性 責任性 側面

(1) 기금 특별회계의 난립문제

- 정부예산이 일반회계이외에 22개 특별회계와 74개 기금으로 구성

되어 있는 등 재정운용체제가 지나치게 복잡함에 따라 재정의

투명성 효율성 책임성이 저해되고 있음 .

특별회계의 경우 설치목적과는 달리 세입세출간 연계가 부족

하거나 또는 비슷한 목적의 특별회계가 각각 운영되고 있고,

규모가 지나치게 영세하여 존립의 필요성이 낮음에도 계속

운영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기금의 경우 국회예산통제를 받지 않고 행정부내에서 예산이

결정됨에 따라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저해되고

방만한 운영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큰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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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타기금의 경우 대부분 정부출연금이나 법정부담금을

세입으로 하고 있음에도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에 따라 예산당국과의 협의나 대통령의 승인 없이 해당부처가

독자적으로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재정융자기능의 다기화문제

- 현재 재정융자기능이 財特이외에 특별회계, 기금 등으로 난립되어

있어 재정융자기능의 투명성과 형평성이 저해되고 효율적 자금

이용이 저해되고 있음.

비슷한 목적의 자금이 각 회계와 기금별로 중복지원될 소지가

상존하며, 비슷한 성격의 자금인 경우에도 회계나 기금에 따라

융자금리나 융자기간 등 지원조건이 서로 달라 지원상의

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각 회계와 기금이 사전조정 없이 융자자금을 방출함에

따라 특정시기에 자금집행이 집중될 경우 시중유동성 및 금리

불안이 초래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음.

아울러 재정투융자기능의 일원화를 통해 불요불급하거나 중복

지원 소지가 있는 자금을 통폐합하는 등 융자자금을 절감함

으로써 추후 모든 정책금융을 재정으로 이관시 예상되는 소요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임.

- 32 -



(3) 재정집행실적에 대한 평가체제 문제

- 현재 OECD국가들은 합법성 기준에 의한 재무감사에서 능률성과

효과성 기준에 의한 성과감사로 전환하는 것을 재정개혁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음 .

이를 위해 발생주의 회계방식을 도입하고 조직별·활동단위별

원가/성과를 계량화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거나

집행실적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의 경우 그동안 재정집행실적에 대한 성과분석과

평가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가지지 않음에 따라 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저해되어 온 측면이 있음.

그동안 재정집행실적에 대한 감사가 위법성 적발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성과분석 및 평가를 위한 회계시스템 등

인프라나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도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결과 확보된 예산은 일단 쓰고 보자는 식의 예산집행관행

이 굳어졌으며, 예산집행의 성과에 대해 책임주체가 불분명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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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금융의 재정이관문제

- 농어촌 중소기업 산업구조조정 지원 등 정책자금 융자기능을

재특 등 재정자금 뿐 아니라, 한은이나 시중은행 자금 등 금융

자금으로도 수행하여 왔음.

이러한 금융자금에 의한 정책금융은 1997년 4월말 현재 총액

한도대출 (3.2조원), 농수축산자금 , 중소기업관련자금 등을

합쳐서 총 4조 1,794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정책금융의 경우 그간 우리 경제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나, 시중은행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중앙은행의

통화관리여력을 축소하는 등 금융부문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

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음.

- 향후 금융개방과 자율화에 따라 통화관리방식을 간접관리방식

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현행 정책금융은 빠른 시일내에 정비되어

필요한 부분은 재정자금으로 흡수되어야 함.

(5) 단년도위주, 일반회계위주의 재정운영문제

- 재정에는 국가의 중 장기적 정책목표가 내재되어 있는 만큼 재정

은 중장기적 차원에서 결정되고 집행되어야 재원의 효율적 이용

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책임성과 투명성도 높아질 수 있음.

또한 재정정책이 갖는 시차를 고려할 때 중기적 차원의 재정

운영기조를 선택하고 이에 따른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

하여 수행되어야 재정의 거시정책적 기능이 제고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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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간 단년도위주로 재정을 운영함에 따라 중기재정계획이

중기재원배분에 있어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재정의 효율성은 물론 책임성과 투명성 및 재정의 거시정책적

기능측면에서 제기능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또한 일반 특별회계와 기금예산이 각각 별도로 편성되는 등 재정

운영과정에서 기금이 고려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러한 어려움

이 가중되어 온 것도 사실임.

- 따라서 현행 단년도위주, 일반회계위주의 재정운영방식을 중기적

차원에서 일반 특별회계외에 기금까지 포괄하는 방식으로 전환

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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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中期 財政政策基調의 設定

1. 對內外 與件變化와 財政의 役割

- 재정정책의 중장기발전방향을 정립하는데 있어 고려되어야 할

대내외여건 변화는 지구화(globalization )와 지역화(regionalization ),

정보통신의 발달과 정보화, 노령화와 도시화, 지방화의 가속 및

성숙, 환경문제의 대두, 기술혁신의 가속화, 그리고 금융환경의

변화 등임.

또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화와 여가생활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해질 것이며, 남북통일 문제가 가시화

될 것임 .

- 향후 국제경제질서는 지역내 협조와 지역간 경쟁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재편될 것이며,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격심한

국제경쟁 속에서 광의의 시장실패 영역에서 국제경쟁력의 제

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게 요구될 것임.

- 정보통신의 발달과 정보화 사회로의 진전은 21세기를 산업사회

에서 정보사회로 변화시키면서 사회의 전반적인 조직이나 운영

방식, 정부의 역할 등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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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화의 진전에 따른 노인복지문제와 경제발전에 따른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요구의 증가, 사회보험, 의료보험 및 고용

보험의 확대, 장애인 문제, 여성의 사회참여 등의 제반문제와

같이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사회복지분야

에서의 정부기능 확충이 요구될 것임.

65세 이상의 인구비중은 1994년의 5.5%에서 2021년에는 13.1%

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노령화

추이가 외국에 비하여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함.

노령인구에 대한 복지문제는 사회 경제적으로 최대의 현안중의

하나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며, 연금재정의 안정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시책이 요구될 것임.

- 산업화 정보화의 진전, 고도기술의 발달 등 탈인간화로의 추세는

문화 예술증진, 여가소비의 확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이는 사회의 안정과 생산성의 증대에도 도움

이 될 것임.

- 또한 도시화 추세가 계속되어서 인구 2만명 이상 도시에 거주

하는 인구비율이 1994년의 77.0%에서 2001년에는 86.2% (4,064

만명)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도시화 현상의 가속화와 더불어 이들 도시에 대한 사회

간접자본 투자수요 등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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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는 국가발전은 물론 지역개발에서도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 지방자치제가 성숙되면 지역

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과 지역의 인적 물적자원을 효과적

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증대하여 지역발전의 활력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지역간 이해의 대립 , 지역이기주의의 출현 등 지방

자치제 실시의 역작용을 극복하고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임.

- 지자제의 본격 실시 등 여건변화에 따라 지자체의 자율경영의

폭은 확대하되, 지자체간의 경쟁촉진과 지자체의 자구노력 유

도를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효율화를 촉진시켜야 함.

교부금 배분방식을 지자체의 인력절감 , 행정구역 개편 등에

따른 경상비 감축, 자체세입 확보 노력 등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현행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양여금의 통합

등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정비 방안을 검토해야 함.

중장기적으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도

통합하고 배분방식도 개선하여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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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문제의 대두 , 기술혁신의 가속화 등도 환경투자 , 기술개발

투자 등을 위한 재정운영방향 설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임.

경제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를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둔다면

우리의 경제발전과정은 환경파괴적이 아닌 환경친화적인 것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기능은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임.

- 1980년대를 통해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금융환경의 변화는

금융의 증권화, 자율화 및 개방화 세계화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21세기의 국내외 금융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정책금융 축소와 금융자율화 추세에 맞추어 재정과 금융간의

적정한 역할분담이 정립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공공자금 및

국채관리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 나가야 할 것임.

경제의 개방화, 금융자율화 추세에 따라 통화금융정책의 기능

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제고함과

아울러 재정 금융정책의 적정조합(optim al policy - mix )을 모색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우리의 세계경제에서의 위상이 상승함에 따라 후진국의 원조나

국제문제해결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한 재정의 역할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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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中期 財政政策基調

- 이상의 여건변화에 맞추어 재정기능이 재정립되고 재정정책기조

가 설정되어야 할 것임. 광의의 시장실패 영역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정

기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함.

- 향후 경상성장률이 저하됨에 따라 세수증대에 한계가 있을 것

으로 예상되지만 , 중기적인 조세부담률 제고 노력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누진적 세부담하에서 세수의 소득탄성치는 1을 상회하게 되며,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및 재산과세의 강화, 근로자와

사업소득자간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 세정의 합리화 등을

통해서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

2000년경의 조세부담률은 현재의 21% 수준에서 23% 수준으로

제고되어야 하며 , 여기서 확보된 재원이 효과적으로 활용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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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부담률 제고와 재정규모 확대의 전제조건은 정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 추진임. 인건비 등 각종 경상경비와 일부 비

효율적인 사업지출을 최소화하고, 여기서 확보된 재원과 추가적

인 재정자원을 SOC확충이나 교육부문, 그리고 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한 투자사업에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임.

정부기구와 인력의 축소 , 경상운영비의 절감 , 일부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SOC나 교육부문의 투자, 그리고 워낙 지출의 절대적 수준이

낮은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의 재정규모 확대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 공무원 인력의 축소가 이루어져도 어느 정도의 처우개선이

필요함. SOC투자의 경우 자금의 원천이라는 측면에서는

민자유치에 앞서서 재정투자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함.

국민소득 수준에 걸맞는 복지기능의 확대는 더 이상

미루어질 수 없음.

- 그러나 재정규모 확대가 기본적으로 조세부담률 제고와 지출의

생산성 증대에 의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중기적인 건전재정기조

는 유지되어야 할 것임.

안정적인 거시경제운영과 통일에 대비한 재정능력 확보 차원

에서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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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지나치게 외형적인 재정수지의 안정에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으며 사업의 편익과 세대간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일정범위내에서의 국채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도로, 공항, 항만, 철도 등 국가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GDP 1% 범위내에서의 SOC 국채 를 발행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금융자금에 의한 정책금융의 재정이관 문제가 외형적인 재정

수지의 안정 차원에서 지체되어서는 안될 것임.

-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 인사 인력 예산 운영상

의 개혁노력이 가시화되어야 하고 , 재정지출구조 및 재정운영

방식상의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인건비와 경상운영경비 운영의 효율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

이를 위해서는 정부인력의 감축과 기구의 축소가 불가피함.

* 인력조정의 경우 각종 공단, 공사, 협회를 포함하는 광의의

공공부문에 대해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

재정지출의 부문별 , 사업별 우선순위의 조정을 통해 대내외

여건 및 환경변화에 걸맞는 지출구조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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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별 우선순위 조정에 있어 SOC, 교육, 사회보장 및 복지부문

의 우선순위가 강조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일반공공행정비와 농림분야 등의 일부 경제사업비 분야에서

효율화 요인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

동일부문 내에서도 일부 정치적 논리에 의해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된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러한 지출구조개혁은 재정운영방식의 개선과 지출체제의 정비

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함. 재정운영의 신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부회계제도의 개선, 그리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기금제도의 획기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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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部門別 財政運營에 대한 評價와 改善方向

1. S OC 擴充을 위한 財政의 役割提高와 民資誘致制度의

改善

- 국토개발연구원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1995 99년, 5년간 교통부문

적정투자규모는 GNP대비 4.47∼4.82%정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교통개발연구원은 1993 97년, 5년간 동규모가

GNP대비 4.5%가 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

- 최근 교통부문 투자가 GNP 대비 3.5%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막대한 투자소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획기적

재원조달방안의 발굴이 요구됨.

-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한 재원의 확충은 우선적으로 조세부담의

증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

조세부담률의 제고는 세목의 신설보다는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포착률 제고 및 비과세 감면 축소에 의한 과세대상

확대 등 기존세목의 재원조달기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정책

이 추진되어야 함 .

아울러 고속도로 통행료, 공항 이착륙료 등의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가 요구됨.

- 44 -



또한 각종 공공여유자금의 통합관리를 통한 효율적 이용방안

이 모색되어야 함.

- 그리고 SOC 투자의 성격상 제한된 범위내에서 장기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예컨대 GDP 1% 범위

내에서 SOC 국채발행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한편, 현재 운영중인 민자유치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

되어야 함 .

- 민자유치제도는 사회간접자본의 건설과 운영에 민간자본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정부재원의 보충 과 민간의

창의성 도입 이라는 2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익성 유인을 제공하는 제도임.

- 1994년 우리나라에서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된 이후「민자유치

기본계획」에서 공표된 민자유치의 대상사업은 모두 40개인데,

이 중 겨우 7개 사업만이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었음.

- 지금까지의 민자유치제도에 대한 일반적 평가는 기대한 바에

미흡함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정부재원의 보충 이라는 측면

에서는 부분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고 있으나 민간의 창의성 도입

이라는 측면에서는 크게 미흡한 실정임.

참고로 영국에서는 1992년에 PF I(Private Finance Initiat ive)라

불리는 민자유치제도를 출범시켰는데, 여기서는 정부재원의

보충 보다는 민간의 창의성 도입 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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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민자유치제도가 정부재원보충

이라는 측면에 지나치게 치우쳐 민간의 창의성을 자극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거의 없었음.

- 민자유치제도에 대한 향후 보완방향은 더 많은 사업자들이 경쟁

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더 많은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수익성 유인을 적절하게 고안하는 것임 .

- 현행의 민자유치제도에서 보완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적절한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선정, 사업자간의 경쟁촉진,

민간창의성을 극대화하는 수익성유인의 고안, 수익성유인의

신축적 적용, 사업자의 재원조달확충 등 5가지로 정리될 수

있음 .

- 정부가 민자유치의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일차적인

기준으로는 지나치게 큰 규모의 사업을 피하여 많은 사업자가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정부는 사회적 편익/비용 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여 사회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민자유치를 시행해야 할

것임 .

사회적 편익/비용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대상사업이 선정

된다면 사회적 우선순위가 높은 사회간접자본보다는 현금

수익성이 높게 보장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이 먼저 시행되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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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입찰과정에서 신청자간의 경쟁을 충분히

유도할 수 있을 때 정부지원을 가능한 줄일 수 있고 또 민간의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임.

- 사업신청자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선정기준을

보다 명시적으로 밝히고, 또 무상사용기간 산정공식 에 포함된

변수들 중에서 한 개에만 초점을 맞추어 입찰시키도록 함.

현재 정부는 무상사용기간 산정공식 에 포함된 모든 변수

들을 사업신청자가 제시하게 하여 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심사함. 그러나 각 변수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변수, 예컨대 사용료수준과 같은 단 한 개의 변수에 초점을

맞추어 경쟁시키는 것이 적절함.

- 민자유치사업에서 정부는 지나치게 특혜시비를 우려하여 사업

운영에 과도하게 간여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자는 자기책임하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보다는 가능한 정부를 끌여들여 보다 안정된

기반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함.

- 민자유치사업에서 민간의 창의성을 최대한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파산할 수 있다는 위험과 더 많은 노력이

더 많은 보상을 보장한다는 유인을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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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유치사업의 계약에서는 정부와 사업자가 분담할 위험을 명확

하게 구분하고, 민간사업자가 분담한 위험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대한의 보상을 제공하며, 일단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이상 간섭하지 않는 냉혹한 태도를 취할 때 사업자의 창의성이

극대화될 수 있음.

- 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지원을 특혜라는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니라 정부사업을 민간이 대행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는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음.

- 정부는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보다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민자유치사업에

고정적인 예산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결론적으로 사회간접자본 투자확충을 위해 민자를 유치할 경우

시장과 정부의 실패 양자를 비교하여야 함. 특히 외형상의 재정

수지에 집착해서 공공성이 큰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민자사업으로

시행하고 시행업자에 대한 특혜시비에 휘말리게 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임 .

민간에 의한 효율성 개념의 실체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이상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사업이 먼저 정해지고

자금의 source 만을 민간으로 하는 민자유치제도는 별 의미가

없음.

민자유치에 앞서서 각종 관리공단 등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내부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48 -



2 . 福祉財政機能의 强化

- 21세기에 접어 들면서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생활안정 및 질적

개선을 위한 사회 각계층의 복지욕구가 다양하게 표출될 것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복지정책도 그 위상이 새롭게

정립될 시점에 와 있음.

- 특히 성장과 복지를 조화시킬 수 있는 생산적 복지모형의 모색과

함께 복지투자 확충, 우선순위 조정 및 복지지출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방안들이 시급히 검토되어야 할 시점임 .

또한 인간중심의 개발전략을 통해 복지증진이 성장잠재력을

키워주는 동인이 될 뿐 아니라, 개발의 결과로 얻어지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과실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기능을 배양해야

할 것임.

탁아시설에 대한 투자증대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진

을 통해 성장에 기여하는 바와 같이 복지정책의 생산적

기능이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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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적 복지모형은 균형적 복지국가 (b alanced w elfare st at e)를

목표로 해야 함. 이는 자유와 평등의 이념적 조화를 통하여 성장

과 복지의 균형을 모색하고, 선진경험의 장점과 우리 사회의

전통을 융화시킴으로써 삶의 질 을 극대화하는 것임.

균형적 복지국가의 추진방향은 국민최저수준(National Minimum)

보장을 통한 절대빈곤의 제거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의 구축 사회복지 관리체계의 효율화 복지제공주체

의 다원화 전통적 가족복지기능의 강화 통일에 대비한

사회보장체계의 정비 등 6가지로 요약됨 .

-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재정투자수준은 저조

할 뿐만 아니라, 그 구조에 있어서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보다는 기여형 사회보험제도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음.

보건, 사회보장 및 복지분야 지출의 총재정지출에 대한 비중은

9%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고, 1980년대 초반의

8.5% 수준에서 크게 향상되지 않았음.

특히 보건이나 사회복지서비스 , 공적부조 등의 지출이 매우

미약한 실정임.

- 이러한 복지재정의 취약성과 재원상의 제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향후 복지부문지출의 증가율을 정부재정 증가율보다 다소

높게 책정 유지함으로써 점진적인 복지확충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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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敎育部門 豫算運營의 效率化

- 우리의 교육제도는 여전히 대량생산 중심의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저기술인력을 양산하는 대량교육제도의 형태를 갖고 있음 .

저기술 대량교육체제를 개성과 창의성을 살리는 교육체제로 전환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적 물적 투자가 필요함.

- 교육은 사유재의 성격과 외부효과를 보유한 공공재의 성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시장을 통한 자원의 배분이 사회적 최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일정 부분 정부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교육은 소비재적인 성격과 투자재적인 성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교육에 대한 지출이 일회적 소비가 아닌 기업

의 생산성과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투자 성격을

보유하고 있음.

특히, 무한경쟁시대의 도래에 따라 기술력과 창의력을 보유한

인적자본이 경쟁력의 핵심적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규모와 효율성 제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기존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육비 지출 규모는 경제

규모에 비하여 그다지 낮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교육의 질적인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이러한 원인은 교육에 대한 양적인 수요가 과다하여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질적인 문제가 소홀히 취급되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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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개혁심의회,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개혁위윈회 등의 연구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도 교육재정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는 1997년에 약 5조 6천억원, 1998년에는 약 6조

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그러나 지방교육특별회계에서 인건비의 비중이 전체 지출의

70%를 상회하는 등 교육 투자의 규모에 비해 내용이 부실한

편임.

- 이렇게 막대한 재정적 지출이 있는 반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교육 재정에 대한 문제도 국가경제 전체적인 틀 속에서 논의

되어야 하며, 교육부문에 대한 정부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율성이 낮은 주된 이유는 공급자간

경쟁의 부재, 공급자의 낮은 자율성, 재정지출의 우선순위 미확립

등 복합적인 요인임 .

- 교육투자의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 우선 세계화 정보화에 따라

인력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직업기술교육에 대한 우선순위가 제고되어야 함.

현재 전문대학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사립 비중이 높아 직업

및 기술교육에 대한 공적인 지원이 낮은 상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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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는 투자경비 및 운영비가 많이 드는 공학계 비중을

낮추는 등 인문화 경향을 띠고 있음.

또한 실업계 고교의 실험실습기자재 확보율이 낮은 등 직업

교육이 부실화되어 기업이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직업기술교육기관에 대한 우선적 재정지원원칙을 확립

하고 실험실습기자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 교육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교육

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의 효율성 제고 노력을 유인하기 위하여

교육비 지원에 있어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야 함 .

예를 들어, 경비 절약을 통한 여유 재원은 학교 및 자치단체가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 지역간 , 학교간 경쟁의 토대가 형성되도록 지방자치단체, 교육

자치단체 및 학교의 재량권을 확대하여야 함 .

교원과 학교간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는 교육재정의 확충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강화함으로써 공급자간 경쟁을 유도해야 함.

재정운영, 입학정책, 납입금 등에 있어서 학교 및 자치단체의

재량권을 확대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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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권한의 확대는 학교에게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학생들에게는 원하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적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임.

- 교육재정 지출 방식도 학교나 자치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지양하고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교육투자를 통한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이

유동성 부족으로 높은 수익률을 시현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교육비 대출 제도를 확대하여야 함 .

바우처(V oucher )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정부가 일정 액수의

교육비를 지불하고 차액은 교육에 대한 수요자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교간 경쟁을 촉

진하여야 함.

-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육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교육자치제도는 근본적으로 개혁

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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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교육전문가에 의한 교육자치가 아니라 지방주민에 의한

교육자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재정

사이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임 .

- 한편 현행 교육제도하에서는 공교육과 사교육 사이의 역할분담이

왜곡되어 교육기회의 형평성, 교육효과의 저하, 소모적인 교육비

지출에 따른 부작용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공교육의 내실화 , 대학입학제도의 개선 , 사립학교에 대한

자율성 확대, 교육내용과 수준의 다양화 등을 통해 공교육을

내실화하여 사교육이 공교육을 보완하는 형태로 교육체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국 공 사립에 대한 재정지원과 조세지원의 차등을

축소하여 교육투자의 효율성, 공평성을 높여야 할 것임.

4 . 防衛費 豫算運營의 效率性 透明性 提高

- 방위예산은 투자비 성격의 방위력 개선비(전력정비비)와 경상비

성격의 운영유지비로 구분되는데, 방위예산 구조상의 개선과제가

매우 중요한 과제임.

- 방위비중 방위력 개선비의 비중은 1988년의 39.0%를 정점으로

해서 이후 점차 감소하여 1995년 예산에서는 29.1%까지 하락

하였음.

일반적으로 외국의 경우 방위비의 1/ 3 이상을 방위력 개선에

배분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영국의 방위력 개선비 비율은

각각 40.9%, 33.1%, 48.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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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국방부의 2001년까지의 국방비 소요판단에 의하면

방위력 개선비 비중은 1995년의 29.1%에서 2001년에는 25%로

저하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원칙적으로 방위력 개선비의 경우에는 적정 군사력 건설 목표에

따른 실소요가 재정부담능력의 범위안에서 반영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운영유지비의 경우에는 방위력 개선 투자수준과 연계하여

각 항목별로 영점기준에서 재평가될 필요가 있으며 전체 방위비

에서 차지하는 적정배분율을 유지하기 위한 구조조정노력이 요구

됨.

- 방위예산구조의 조정을 위해서는 각종 경상경비에 대한 영점기준

의 검토작업과 더불어 인력과 장비의 대체, 인력구조의 조정 등을

통해 기술집약형 전력구조를 지향하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간부중심의 기술집약형 군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투자가 지속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장비의 현대화와 인력의 전문화 투

자가 이루어져야 함.

- 방위예산구조의 조정서 중요한 검토과제중 하나는 육 해 공군간

의 재원배분에 있어서 그간의 경직적이고 육군 중심적인 예산

배분구조를 조정하는 문제임.

현재의 군별 자원배분에 있어 육군은 50% 수준에 이르고 있음 .

- 56 -



군의 구조를 질 위주의 기술집약형 전력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미래전 양상에 대비한 군 첨단화의 핵심인 항공력

증강 등이 필수적이며, 지상군 위주에서 해 공군 중심의 군

구조로 개선되어야 함.

- 향후 군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경영효율성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하며 행정분야 등에 있어서의 전문인력의 활용 및 사무자동화,

그리고 군수조달제도의 개선 등 예산 및 조직운용상의 효율화

노력이 가시화되어야 할 것임.

군 운영에 있어서도 민영화, 민간위탁의 확대, 민간 전문인력

의 활용 증대 등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함.

- 국방예산 운영에 있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

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부대별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야전자금의 집행과 예산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하고, 집행실적

에 대한 분석 평가기능이 강화되어야 함 .

전력단위부대의 소요제기 기능을 강화하고 부대별 특성을

반영하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함 .

군수 예산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조직의 개편이 이루어

져야 하고 , 기준화 표준화 및 전산화를 위한 노력이 강화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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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치들의 시행을 통해 국방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군의 자원관리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임.

5 . 農業投融資의 效率化

- 농림수산부문은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낮아지고 농어민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급속한 구조

조정과정에 놓이게 됨.

이에 따라 구조조정을 위한 재정지출 소요가 늘고 있고, 최근

UR협상에 대응하여 42조원의 구조개선사업과 15조원 규모의

농특세 사업이 진행중에 있음.

그러나 단기간에 농수산부문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늘어

나면서 예산집행상의 낭비요인이 드러나고 있으며, 방대한

규모의 투자의 효과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제기되고 있음.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농어민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농어업 관련기구와 인력, 예산

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농어촌투융자의 효율화가 요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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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9>에 나타난 바와 같이 농림어업 생산액의 對 GDP 비중은

1970년의 26.6%에서 1995년에는 6.6%로 감소함 . 농림부문에

대한 재정지출 비중은 1980년대에 4 6% 수준에서 최근에는

10% 수준으로 증대됨.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지출 증대 요인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기간중 광업 제조업 건설업에 대한 재정지출 비중이나

상당한 애로요인을 가지고 있는 수송 및 통신분야의 지출

비중이 크게 늘지 않은 것에 비하면 이는 매우 편향적인

재정운영의 결과로 해석됨(표 11 참조).

- 농어민 수의 전체 인구에 대한 비중은 1980년의 30.6 %에서

1995년에 11.7%로 줄었고 절대인구수도 649만명이 감소했음.

그러나 동기간중 농어업 관련 공무원 정원(농림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수산청)은 오히려 1,429명이 늘어 났음(표 19 참조).

농협 등 관련 조직의 비대화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추정

되며, 농어업 관련 정부조직 및 단체의 기구나 인력을 축소해

나가는 개혁노력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표 19> 농림어업부문의 추이변화

주: 1) 농림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수산청 공무원 정원의 합계

1970 1980 1990 1995

농림어업생산액(억원)

(GDP비중, %)

농어민수(천명)

(전체인구비중, %)

농림어업 관련 공무원 정원1 )

7,383

(26.6)

15,587

(48.3)

-

56,120

(14.7)

11,671

(30.6)

9,533

155,924

(8.7)

7,157

(16.7)

11,839

230,685

(6.6)

5,185

(11.7)

10,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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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농정은 경자유전, 자급주의, 형평성 중시 등의 이념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고, 농업과 관련된 사업을 정부가 설계하고

재원을 조달 배분하는 방식을 택해서 이루어져 왔음.

경제적 효율성이나 사업의 효과에 대한 엄밀한 분석보다는

이러한 이념적 요소와 정치적 논리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특성을 가짐.

- 그러나 이제는 당위론에 근거하여 모든 농민의 욕구를 들어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적 효율성을 기준으로 사업의 완급을 조절

하고 사업목표의 적정성, 지원방식의 개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우선 영농주체의 사업선택이 정부의 지원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을 단순화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 .

현재와 같은 지원조건의 지나친 다양화 차등화는 투자재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생산의 왜곡, 그리고 행정간섭의 가능성을

증대시킴.

- 보조금지원은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에 한정시키고, 농가의

개별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융자 중심으로 전환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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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정부의 농업투자는 목표사업량의 무리한 달성을 위한

신규사업의 확대보다는 이미 시행중인 사업의 조기완공이나 앞

으로 시행될 사업의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도록 해야 함 .

사업완공이 늦어지면 그만큼 농민의 혜택이 지연되어 편익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공사비의 상승으로 투융자사업의 내부

수익률을 떨어뜨리게 됨.

- 농업은 지역에 따라 생산여건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수요도 상이함. 따라서, 농업투융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확대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농정은 지방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정책

의 집행을 초래함에 따라 농민의 농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

할 수 있음.

- 향후 경지정리사업의 목표량 조정, 농업기계화 정책의 개선, 축산

부문 투융자사업의 구조조정, 농공단지사업의 재검토, 농림수산

기술개발사업의 평가제도 정비,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확대 등을

통해 농업투융자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 이와 같은 농업투융자 사업의 효율화를 통해 농민에게 실익이

돌아가는 재정투융자 구조로 전환해야 하고, 여기서 절감되는

재원의 활용은 SOC, 교육, 사회복지 등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농어민을 포함하는 전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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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人件費 豫算運營의 效率化

- 정부조직의 정비와 인력규모의 축소조정을 통해 인건비 예산운영

을 효율화하고 그 규모를 적정화하는 것이 재정지출구조 개혁의

중요한 과제임 .

- <표 2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95년의 인건비 총액(통합

재정기준, 100목 전체와 205목의 합계)은 8조 5,847억원으로

1980년 이래 연평균 15.0% 증가했음.

동기간중 중앙공무원 수는 43만 8,454명에서 55만 8,489명으로

연평균 1.6% 증가함.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로 잡히는 교원공무원을

제외해서 공무원 1인당 인건비 총액을 구해보면 1994년에

2,340만원, 1995년에 3,079만원으로 나타남.

- 인건비의 증가율 추세를 보면 1980년대 초반에는 평균 20% 수준

의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후 1984 86년기간 중에는 한자리 수의

증가를 보임. 1987년 이후 1인당 인건비 규모가 10.9 31.6%에

이르는 높은 증가세를 보임.

특히 1990, 1991, 그리고 1995년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음.

- 이렇게 볼 때 , 복리후생비 등의 수당을 포함하는 총액개념의

인건비 증가율은 비교적 높았던 것을 알 수 있으며, 지금까지

처우개선이 상당한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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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공무원 인건비의 추이변화

자료: 한국통합재정수지 , 총무처 연보

인건비총액

(A )

(억원)

증가율

(%)

(A )/총세출

(%)

중앙공무원수 교원제외

공무원수

(B)

A/ B

(만원)

증가율

(%)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0,533.0

12,985.1

14,874.4

16,760.4

17,568.7

18,922.5

20,599.4

22,463.3

25,934.7

30,020.6

37,773.4

45,404.1

53,749.6

59,962.9

67,616.8

85,847.1

23.3

14.3

12.9

4.8

7.7

8.9

9.0

15.5

15.8

25.8

20.2

18.4

11.6

12.8

27.0

16.1

16.1

14.7

15.7

14.8

14.2

13.8

13.3

13.3

12.6

13.0

12.7

13.2

13.3

12.5

13.8

438,454

471,438

448,936

450,704

454,046

461,945

475,081

477,146

492,466

516,008

539,869

553,104

565,115

568,413

567,435

558,489

252,496

276,572

247,221

242,842

240,685

243,343

248,303

241,473

247,357

257,629

274,784

283,303

291,764

293,535

288,975

278,837

417

470

601

690

730

778

830

930

1,048

1,165

1,375

1,603

1,842

2,043

2,340

3,079

12.5

27.9

14.9

5.8

6.5

6.7

12.1

12.7

11.1

18.0

16.6

14.9

10.9

14.5

31.6

- 공무원 인건비의 경우 인건비 개념에 복리후생비 등 각종 수당과

업무추진비의 일부를 포함하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인력규모의

축소 조정과 병행하여 처우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96 예산의 경우 공식적 인건비 증가율은 11.4%이나 복리

후생비(1조 8천억원)의 증가율은 45.4%였음. 1997년의 경우는

각각 8.6%와 19.8%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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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사무자동화 및 정보화, 그리고 규제완화 추세를 감안하여

공공부문 전체 및 각 부처별 인력규모의 적정성 검토와 적정배분

논의를 본격화 할 필요가 있음.

공사, 공단 , 협회 등 광의의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인력규모 축소를 추진해야 함 . 이들 부문의 경우 인건비

총액과 인력규모의 파악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며, 일반적으로

정부부문보다 비효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임.

공무원 정원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총정원관리법(가칭)

의 제정 등 법제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광의의 공공부문의 인력 예산운용 등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통제기구를 구성하는 과제를 검토하고, 각종 공공단체

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임 .

7 . 地方財政調整制度의 發展方向

- 취약한 지방재정구조를 개선하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지방재정

운영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방재정조정제도

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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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地方交付稅 制度

- 지방교부세 제도운영에 있어 징세노력의 개념을 좀더 폭넓게

해석하여 자구노력을 반영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예를 들어 경상적 세외수입의 성장율이 동급 자치단체 평균

보다 높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준재정수입액의 일정비율을

감해줌으로써 지방교부세를 더 교부받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 적정교부율에 대해서는 중앙 지방간 사무 및 경비배분기준 및

그 내역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간접적인 방법

으로 교부율의 조정방향이 검토될 수 밖에 없을 것임.

만일 전국의 지방재정자립도를 80%로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이를 위한 지방교부세의 대 중앙정부 세출예산비율은

11.99%가 되어야 하고 1995년도 예산자료를 이용한 결과 이는

내국세 예산규모의 14.60%로 기존의 법정률 13.27%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향후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지방기능의 확대에 따라 법정교부율

의 상향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한가지 대안으로 현재의

법정교부율(13.27%)을 최저한으로 설정하고 교부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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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세출구조와의 연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건실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지방교

부세를 추가로 더 배분해 주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나 . 地方讓與金 制度

- 단기적으로 토지초과이득세의 문제 등으로 인해 양여금 재원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임. 양여세목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세목별 양여율에 대해서도 객관적 기준이 명시되어야 할 것임.

- 그리고 지방양여금 본래의 취지에 맞게 지방비부담을 수반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방양여금제도의 운영이 개선되어야 함.

- 장기적으로는 타 지방재정조정제도와의 통폐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역개발사업에 배분되는 금액은 교부세율 인상을 통해 지방

교부세로 편입시키고 장기적으로 현행 국고보조금제도, 지방

양여금제도의 존속여부 및 포괄보조금제도(block gr ant

sy stem )로의 통합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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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國庫補助金 制度

- 국가목표와 지방계획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처음부터 연계하여 수립한 후 구체적

추진과정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및

지속적 보완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

- 그리고 국고보조대상사업과 기준보조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국고보조금제도운영의 투명성, 객관성, 지방정부 입장에서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선결과제임.

- 현행 국고보조금의 재정형평화기능이 미약하므로 차등보조율의

책정방법 개선과 함께 이 제도의 확대 실시가 필요함.

-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고보조금제도에

인센티브 시스템(조건부 보조금제도)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의 자율성을 제한

하는 국고보조금제도는 가급적 최소화해야 할 것임.

- 67 -



Ⅵ . 財政運營方式과 豫算會計制度의 改革

1. 財政運營方式의 改善

가 . 豫算運營의 伸縮性 提高

- 우리나라 재정운영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투입예산제도에

기초하여 통제위주로 예산회계제도를 운영함에 따른 재정의 비

효율성 및 경직성에 있음 .

정부는 최근에 예산비목을 기존의 113개에서 46개로 축소하고

경상경비한도제를 실시하는 한편 중기재정계획을 활성화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과 신축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보이고는

있으나 , 아직도 부처장의 예산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하고

단년도 위주의 투입예산제도에 따른 경직성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 이러한 재정운영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혁방안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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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의 전통적인 투입예산제도에서 성과예산

주의로, 그리고 좀 더 바람직하기는 공공재 및 서비스의 산출,

즉 생산량에 초점을 맞추는 산출예산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산출예산제도는 우선적으로 소규모의 지방정부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중앙부처차원에서도 부분적으로, 즉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핵심부처보다는 사업부서성격이 농후한 기관에서

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방만한 재정운용이 우려되는 지방정부의 경우 , 다른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조례 등에 의해 재정관련 목표치를 설정

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운용내역을 수시로 상세하게

국민에게 공지하는 의무조항을 명기할 필요가 있음.

- 재정운영상에 있어서의 효율성 및 신축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중기재정계획을 활성화함으로써 단년도 회계주의에 따른 경직성을

완화해 나가야 할 것임 .

즉 매년 예산편성시 향후 2 3년간의 예산추정치를 함께 제시

함으로써, 재정의 단기적 경기조절역할과 중 장기적 재정기능의

정상화 사이의 마찰을 완화해야 할 것임.

또한 이를 통해 계속사업의 경우 매년 예산이 점증하게 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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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운용의 경직성 완화를 위해 1996년부터 시행중인 경상경비

한도제를 보다 신축성 있게 운영하여 부서의 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총괄경상비 제도로 이행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임.

- 이와 아울러 회계연도간 경상비의 이월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단년도 회계원칙에 따른 연말예산과다집행 등의 비효율성을 방지

해야 할 것임.

- 또한 경상비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효율성 배당 제도를 각 부처

에 적용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 아울러 정부부처간 서비스제공에 있어서도 수익자부담 원칙을

확대 적용하여 비용의식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임.

나 . 財政의 景氣調節機能 强化

- 경제의 개방화, 금융자율화 추세에 따라 통화 금융정책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제고하고 효율적

거시경제운영을 위한 재정 금융정책의 적정조합(optim al policy -

m ix )을 모색해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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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기능의 정상화 과정은 재정규모의 증대를 수반하며, 재정지출

규모의 증대가 거시경제적 안정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하는 통합예산 중심의 예산운영을 통해

통합재정수지가 안정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과정에서 특별회계 , 기금부문의 운용

내역과 일반회계와의 연관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예산당국의 조직 편제의 개편 및 기금

관리제도의 전반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한편 통합예산관리의 강화에 있어서 최근 그 규모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지방재정부문을 포함시키는 작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 그리고 효율적 거시경제운영을 위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적정

관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는 막대한 규모로 한은대출 등 금융자금에 의해 운용

되는 정책금융을 재정이관 등을 통해 축소시켜 나가는 것임 .

다 . 中期財政計劃의 活性化

- 지금까지의 중기재정계획은 재정운영에 적극적으로 이용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거시경제전망하에서 주어진 재원배분

의 기본적인 우선순위 정도를 제시하는 데 그쳤다고 할 수 있음 .

재정정책이 갖는 시차(time lag )를 고려할 때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은 기본적으로 중기적인 시각에서의 재정정책기조의 선택

과 그에 따른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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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정책을 단기적인 미세조정 (fin e - tunin g )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여러 선진제국의 경우 매회계연도의 예산을 3 4년 기간의 중기

재정계획의 첫해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중기재정계획과 거시

경제전망 및 운영계획(m acroeconomic scenario)의 수립은 불가분

의 관계에 있음 .

- 향후 중기재정계획을 활성화하고 중기거시경제전망과 재정정책

기조의 선택을 매년 연동식으로 점검하여 중기적 재정운영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임.

라 . 長期大型事業 執行의 改善

- 최근 수년간 정부대형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이 정치권 등의 요청

으로 분산투자됨으로써 국가적으로 시급한 사업이 우선순위에

따라 집중투자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

분산투자를 집중투자로 전환하면 사업의 조기완공에 따른

편익, 공사비 절감, 사업완공시기의 조기 예측 등 여러가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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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투자를 집중투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여타 선진국처럼

계속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를 활용하여 사업예산을 편성

하고, 다양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으로

심사 평가해야 함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기계속공사 제도에 따라 대형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선진국에서 이같은 방식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음.

현재는 사업시행이 내부적으로 확정된 이후에 요식적 행위

로서 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 장기대형사업 집행에 대한 개선책은 예산편성상의 개선방향과

심사분석상의 개선방향으로 구분하여 제시될 수 있음.

- 장기대형사업은 수년간에 걸쳐 막대한 공사비가 지출되는 사업

이기 때문에 수년간의 공사를 일괄계약하는 국고채무부담행위

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계속비 제도는 총사업비를 국회의결로 확정짓는다는 점에서

현행의 장기계속공사 제도보다는 우월하지만, 연도별로 계약

을 체결하기 때문에 공사진행과정에서 설계변경 및 사업비

변경 등에 따른 문제가 나타남.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민간사업자와 최초 계약단계에서 착공

부터 완공에 이르는 전과정을 일괄계약하는 제도이기 때문

에 설계변경 등과 같은 문제가 방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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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에 수개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예컨대 전투함, 항공기)외에는 모두 국고채무부담행위

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및 국고채무부담

행위 에 따른 예산편성을 강제화하여 예산의 안정적 편성을 강화

하여야 함.

-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일반지침과 개별 사업별 평가지침을

마련해야 함.

구미 선진국에서는 중앙정부의 예산실을 중심으로 비용편익

분석의 일반지침을 마련하고 사업별 주무부처는 일반지침에

의거하여 사업별 평가지침을 마련함.

- 중장기적인 가용재원의 범위하에서 공공사업의 우선순위를 확정

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5- 10개년을 대상기간으로 공공투자 기본

계획 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각 주무부처는 중장기적 재원범위 내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심사 평가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사업계획 발표를 금지시켜야

할 것임 .

일본의 경우에는 10개년을 단위기간으로 공공투자 기본계획

이 수립되는데, 각 사업부문별 예산한도내에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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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政策金融의 整備와 財政移管

- 최근 정부는 금융기관의 자율성과 통화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W T O보조금 규정에 적합하도록 정책금융의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표 21 참조).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소재 부품생산자금 등 일반 상업금융

성격의 정책금융은 총액대출한도제로 전환하고 점차 그 규모

를 축소

한시적으로 지원되어 그간 신규지원되지 않던 농어가사채

대체자금은 단계적으로 회수(만기도래시 회수: 1999년 최종

회수할 계획)

농수축산 및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은

1994년부터 재정지원으로 단계적으로 회수(농수축산자금:

1998년까지, 중소기업자금: 2004년까지 재정이관 완료계획)

- 한편 최근 금융개혁과 관련하여 이러한 정책금융의 정비를 조기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재정여력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재정이관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기에 추진할 필요가

있음.

한은 총액대출한도 대상은 정책금융의 성격을 제거하여 순수

한 유동성조절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 추진

* 대출대상의 단순화: 중소기업지원→금융기관여신

* 대출금리의 실세화 (현행 5%→실세금리) 및 대출규모의

축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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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회수 대상인 농어가사채대체자금은 가능한 빠른 시

일내에 재정으로 이관을 추진(1997. 4현재 980억원)

농수축산자금이나 중소기업자금 등 재정지원으로 전환토록

되어 있는 정책금융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재정으로

조기이관(1997. 4현재 8,954억원)

<표 2 1> 정책금융 현황

(단위: 억원)

95.12 96.12 97.4 비 고

1. 총액한도대출 90,678 56,727 31,860 단계적으로 축소

2. 폐지 단계적 회수

(에너지절약시설자금)

(농어가사채대체자금)

1,759

7

1,752

1,096

0

1,096

980

0

980

만기도래시 회수(1996년 최종회

수)

3. 재정지원으로 전환

(농수축산자금)

(중소기업관련자금)

18,316

6,684

11,632

9,548

1,872

7,676

8,954

2,617

6,337

1994년이후 매년 20%씩 재정

지원으로 전환(1998년완료)

만기자금을 재정으로 전환

(2004년 재정이관 완료예정)

계 110,753 67,371 41,794

- 한편 정책금융의 재정으로의 조기이관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하여 재정융자기능을 재특으로 일원화하여 기존 융자사업을

통폐합하는 등의 효율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만기도래시 회수될 계획으로 있는 한은자금 지원분에 대해

한정적으로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이관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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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현재 정부의 대중앙은행 차입금 (97.4현재 24,115억원)의

조기상환도 병행추진할 필요가 있음.

현재 차입금 규모는 비료계정 3,700억원 , 재형기금 차입금

7,695억원, 양곡증권 16,420억원임.

- 이를 위해 세계잉여금과 공공여유자금을 활용하고 일정범위내

에서 국채발행을 통해 재정으로 흡수하는 방안도 검토

2 . 豫算會計制度의 改革

가 . 基金制度의 改革

(1) 현 황

- 기금제도는 1961년 12월 예산회계법 개정시 도입

- 기금은 관리주체에 따라 공공기금(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

정부기금)과 기타기금(민간기금)으로 구분

- 기금은 운용계획의 수립에 있어 예산에 비해 각 중앙관서장의

자율성이 크게 확보되고 탄력적 신축적인 집행이 가능

- 그러나 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있어 예산상의 각종 통제가 배제

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기금의 난립

현상과 방만한 운영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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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은 설치의 용이함과 운용의 편의성 때문에 도입 후 30여년이

지난 현재 그 수와 규모가 크게 증가(표 22 참조)

1996년 현재 공공기금 39개, 기타기금 37개 등 총 76개의 기금

이 운영

그 운용규모에 있어서도 56조 4,600억원 수준으로 일반회계

규모와 비슷한 수준(1996년 일반회계: 57조 9,627억원)

- 부처별 기금운영 현황을 보면, 재경원(17개), 통산부(8개), 노동부

(8개), 농림수산부(6개), 교육부 (5개), 문화체육부(5개) 등이 5개

이상의 공공기금 및 기타기금을 운영

- 기금관련단체는 한국은행과 국책은행, 정부투자기관 등을 포함

하여 50여개에 이르나 이중 기금운영 및 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가 36개이며, 이들 단체의 총 임직원 수는 현재

28,337명임.

<표 22> 기금운영 현황(1996)

(단위: 억원)

주: 1) 순조성(=총조성-사용액) 기준

구 분
기 금 수

운용규모 조성규모1 )

계 조 성 미 조 성

공공기금

기타기금

39

37

35

37

4

-

444,947

119,682

697,353

172,907

계 76 72 4 564,629 87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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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 기금제도의 문제점은 ① 기금의 종류 및 규모의 급격한 증가와

일부 유사기능의 수행 ② 공공기금과 기타기금 구분기준의

모호성 ③ 여유자금 운용의 자의성 ④ 관계부처협의의 일관성

결여 및 기금관리 통제기능의 부족으로 요약

- 재정체계의 복잡다기화로 재정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기금관리

주체의 자의적 운용으로 전체 재정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른 재원

배분을 어렵게 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

- 그동안 기금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재정개혁조치로

양곡관리기금, 농어촌발전기금 등의 기금이 정비되어 왔음 .

그러나 아직도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금과 미조성기금 및

영세기금이 다수 존재하여 국가재정 운영질서를 복잡하게

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음.

- 현행 기금관리기본법 체계에서는 기타기금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등 기금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음 .

(3) 기금의 재분류

- 현재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의 구분은 매우 자의적이고 비합리적

으로 이루어져 있음 .

예를 들어 국민연금기금 은 공공기금이지만 공무원연금기금

은 기타기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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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기금 은 기타기금이나 여기서 출연한 청소년

육성기금 은 공공기금임.

준조세 성격을 갖는 각종 법정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다수의

기금이 기타기금으로 분류됨.

-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은 기존의 분류방식에 따른 자의적인 구분

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집행 절차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 실제로, 37개 기타기금중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해당

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기금들이 상당수 있음.

- 첫째, 기금조성에 있어서 정부출연금의 비중이 높은(40% 이상,

총조성에 대한 누계 기준) 기타기금 : 사학진흥기금, 국제교류

기금, 한국장학기금, 한국과학재단기금 등 12개 기금

- 둘째, 기금조성에 있어서 법정부담금 의 비중이 높은(30% 이상,

총조성에 대한 누계 기준) 기타기금 : 축산발전기금, 교통안전

기금,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 15개 기금

- 기금조성액 중 정부출연금이나 법정부담금 비중은 기금의 공공성

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임.

- 더 나아가서 운용수입 중 정부출연금 법정부담금 비중에 해당

하는 금액(운용수입× 정부출연금 + 법정부담금
총조성액 - 운용수입

) 또한 재원조성의

공공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에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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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때 현재의 기타기금중 공공성 재원

의 기여분이 50% 이하라 할 수 있는 기금은 서울대학교병원기금,

염안정기금, 방송문화진흥기금 등 3개 기금에 지나지 않음.

- 따라서 금융기관적 성격의 일부기금과 소규모 사업자 단체의

기금 등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타기금

들이 공공기금으로 재분류되어야 함.

재원조성의 공공성이 높은 기금중 금융기관 성격의 신용보증

기금 등 10개 기금은 기타기금으로 존치시킬 필요

소규모 사업자 단체의 기금인 인삼사업진흥기금, 잠업진흥기금,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등 3개 기금 또한 기타기금으로 존치

시킬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총 37개 기타기금중 16개 기금을 제외한 21개 기금을

공공기금으로 재분류하여 기금관리기본법 체계로 흡수해야

할 것임.

공공기금화해야 할 기금 :

보험감독원운영기금, 법률구조기금, 사학진흥기금,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가스안전관리기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 중기창업 진흥기금, 중기공제사업기금,

교통안전기금, 기능장려기금, 중기근로자복지진흥기금, 국제

교류기금, 참전군인 등 지원기금,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 새마을

국민기금,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 한국장학기금, 공무원연금기금,

한국과학재단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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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금의 통폐합

신용보증기금 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의 통폐합

- 두 기금은 설치목적과 주요사업이 동일

설치목적 :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각종 채무의 보증

주요사업 : 신용보증, 경영지도, 신용조사, 재보증업무 등

- 유사한 성격의 두 기금을 통폐합함으로써 위험분산능력 제고와

경영 효율화를 도모

기술신용보증기금 을 폐지하고 규모가 보다 큰 신용보증

기금 에 흡수 통합

국민체육진흥기금 과 청소년육성기금 의 통폐합

- 국민체육진흥기금 은 체육진흥에 소요되는 시설비용 등을 지원

하기 위해 설치된 대규모 기타기금으로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 이 관리운용

- 청소년육성기금 은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공공기금으로서 정부출연금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으로

부터의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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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은 청소년육성기금 의 재원조성의 성격과 관리주체에

대한 규정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두 기금을 통합하여 공공기금화

함으로써 기금체계의 단순화와 통제가능성 제고를 도모할 필요

통합기금은 가칭 체육청소년기금 으로 하고 기존의 사업을

계속 수행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에 기금사업 일부를 위탁

보험감독원운영기금 의 폐지

- 보험감독원운영기금 은 보험감독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을 위해 1989년에 설치

- 그러나 기금운용을 통해 보험감독원의 운영경비를 조달하기

보다는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기금을 폐지하고 매년 운영경비

부족분을 정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농림수산업 지원관련 각종기금의 정비

- 농업재정 지원체계는 기금 7개, 6개 회계, 4개 자금 등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명확한 지원내용 파악이 어렵고 필요한 분야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데 장애

- 따라서 다양한 재정지원 체계를 단순화하고 정책자금 지원을

통합관리할 필요

각종 농림수산관련 자금을 일관되게 관리하는 종합관리부서를

신설함과 동시에 각 부서 및 산하조직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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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는 투자와 보조사업을 농특회계로 일원화시키고,

기금은 융자사업만을 담당

산업기반기금 과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의 통폐합

- 산업기반기금 은 기술개발 ,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유

통합리화, 중소기업 기반조성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위해

설치된 공공기금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은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경영기반

확충, 구조 고도화 등에 필요한 재원 공급을 위해 설치된 대규모

기타기금으로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에서 관리 운용

- 두 기금은 모두 중소기업을 주요대상으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기금이므로 통합을 통해 융자사업의 종류를 단순화 체계화

두 기금을 통합하여 공공기금으로서 가칭 산업기반개선 및

중소기업진흥기금 을 설치하고, 기금은 통상산업부 장관이

관리 운용하되 중소기업진흥공단 에 위탁 운용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 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의 통폐합

-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 은 1994년에 설치된 미조성 공공기금

- 문화예술진흥기금 은 1973년부터 운영되어 온 기타기금으로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에서 관리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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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및 독서진흥도 넓은 의미에서 문화진흥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두 기금을 통폐합하여 기금체계의 단순화를 도모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 을 폐지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의

용도에 도서관 및 독서진흥을 포함

보훈기금 , 순국선열 애국지사사업기금 , 참전군인 등 지원

기금 의 통폐합

- 통폐합의 필요성

위의 세 기금이 모두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각종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

순국선열 애국지사사업기금 과 참전군인 등 지원기금 의

경우 경상사업비가 10억원에 불과

위의 세 기금은 모두 관리주체가 보훈처로 단일화 가능

- 순국선열 애국지사사업기금 과 참전군인 등 지원기금 을 보훈

기금 에 통합

국가보훈복지공단은 참전군인 등 지원기금 의 사업 유지

직업훈련촉진기금 , 고용보험기금 , 기능장려기금 의 통폐합

- 통폐합 필요성

직업훈련촉진기금 의 사업과 고용보험기금 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그 목적과 내용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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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금은 모두 노동부를 주무부처로 하며 조성재원에 있어

서도 기업에 대한 법정부담금에 의존

직업훈련을 위한 재원이 직업훈련촉진기금 과 고용보험기금

으로 분리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이 불충분

- 직업훈련촉진기금 을 고용보험기금 에 통합하고 고용보험의

사업내용 중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확대

- 기능장려기금 은 사업비의 비중이 매우 낮으므로 폐지하고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정부출연금에 반영

산업재해예방기금 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의 통폐합

- 통폐합의 필요성

산업재해예방기금 은 자체사업이 미약하며 기금의 대부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에서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 재원이

출연되는 과정의 징검다리 역할에 불과

산업재해예방기금 의 고유 사업도 없지는 않으나 산업재해

보상보험기금 의 사업내용과 매우 유사

- 산업재해예방기금 을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에 통합하고 산업

재해보상보험기금 에서 바로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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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기금 과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 의 정비

- 정비 필요성

교통안전기금 은 교통사고의 예방,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 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두 기금의 재원조성 방법도 유사

- 제Ⅰ안: 단체 기금통폐합안

두 단체를 통합하여 가칭 교통안전협회 를 건교부 산하에

설립하고 가칭 교통안전협회기금 을 공공기금으로 설치

현재 교통안전공단의 각종 검사료 수입을 가칭 교통안전협회

기금 의 재원으로 하는 방안 강구

- 제Ⅱ안: 교통안전기금 폐지 및 단체간 사업조정안

교통안전공단의 도로관련 업무를 도로교통안전협회에 이관

하고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를 포함한 운송수단에 관한 업무

를 강화

- 제Ⅲ안: 두 기금의 통폐합마저도 어려울 경우 위의 제II안에 따라

사업내용만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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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금운용제도의 개선

공공자금의 통합관리

- 연금 기금 및 체신예금 등이 운용하고 있는 공공여유자금을 공공

목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 을

설치 운영

- 동 기금의 효율적 운영은 기금관리를 효율화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며 다음의 개선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함.

<예탁기금의 확대>

- 1995년에 여유자금 예탁기금은 의무예탁기금 5개, 임의예탁기금

4개 등 80여개 기금중 9개 기금에 불과한 실정

- 전항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기금의 재분류가 이루어질 경우 ,

원칙적으로 모든 공공기금이 의무예탁기금이 되어야 할 것임.

<여유자금규모 산정의 객관화>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서 기금의 여유자금 은 그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자금 으로 정의

- 공공자금관리기금 의 운용을 통해 기금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 규모 산정에 예산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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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예산 중심의 예산운용체제를 확립하고 공공자금의 통합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에 대한 예산당국의 협의권이

편성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방대한 기금 수 및 운용규모를 고려할 때

예산실내의 기금관리조직 인력의 확대개편이 있어야 함.

기금예산 협의과정 및 집행상의 개선과제

- 기금운용계획의 협의과정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기금관리기본법

상의 협의 일정이 조정되어 지켜져야 하고, 예산당국의 기금관리

인력 조직이 개편되어야 함 .

기금부문과 예산운용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복투자 등을 방지

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과정과 기금운용계획의 협의과정이

동시에 상호연계하여 진행되어야 함.

- 그리고 현행 기금관리기본법 에서 각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의 독자적인 변경한도를 1/ 2로 정한 것은 축소되어야 함 .

전술한 바와 같이 , 기금의 탄력적 운용은 행정부내에서의

탄력적 운용이며, 지출금액의 변경은 예산당국과의 협의를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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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政府會計制度의 改善

(1) 정부회계의 문제점

- 우리나라의 현행 정부회계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예산회계법 등의

제반법규에는 정부회계 기준이나 실무의 평가기준 또는 지침이

될 수 있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정부회계의 목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계학적 의미에서의 정부회계기준도 제정되어 있지 않음.

회계관련 제규정은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이라기 보다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과 사무관리의 지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정부회계는 회계의 규범으로서의 이론적 당위성보다는

예산에 기초하여 지출초과를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통

제 지향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각 법률의 필요에 따라 독립적으로 회계규정이 제정되었기 때문

에 상호 중복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회계관련 법률의 경직성, 중복성, 상호모순가능성 등은 정부예산

의 비효율적 운영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우리나라 정부회계는 극히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현금주의에

기초하여 현금의 흐름과 통제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자산과 부채 중에서 일부분만 각각 별도의 장부에 기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금수지 계산에 기초하여 작성된 대장은 비망기록

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산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해 주지 못하며

기록의 정확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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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기록체계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음.

자산과 부채가 각각의 대장에 독립적으로 기록되고 현금수지

계산에 기초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정부의 자산과 부채의 정확

한 측정과 자산관리의 적정성 판단에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함.

자산의 평가가 다른 계정기록과의 상호연계 없이 매 5년마다

시가에 의하여 평가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충족

되지 못함.

물품이 현금에 의하여 구입되는 시점에는 수지계산에서 처리

되나, 일단 물품이 구입된 이후에는 비용화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금전회계와 물품회계는 서로

관련성 없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짐.

- 현행 정부회계제도하에서의 회계보고서는 단식부기에 의한 수지

계산서 뿐이며, 결산보고서가 작성되는 원천장부는 독립된 단일

장부이거나 비망적 기록에 불과함 . 이러한 단식부기에 의한

기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

각종 장부간에는 계산상 유기적인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단식으로 기록이 행하여져 대차대조표의 작성이

어려우며, 작성된 경우에도 신뢰성이 의문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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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조직상의 계수적인 자기검증수단이 없음.

기록의 정확성을 검증하려면 관련 원시기록을 대조하거나

실지조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 밖에는 없으나, 정부의 규모

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회계구조를 가지고 기록의 정확성

을 기하기는 대단히 어려움 .

- 현행 정부회계제도에서는 단식부기 시스템과 아울러 예산집행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예산과 실적간의 충분한 대비와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효율성과 효과성의 판단보다는 지출

초과를 억제하는 데에만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음.

- 현행 정부회계 결산제도에는 예산집행의 효과를 평가하여 예산

편성에 피드-백하는 과정이 결여되어 있음. 결산의 시의성이

부족할 뿐아니라 정부생산성 향상을 위한 평가기능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음.

- 현행 정부회계에서는 정부단위별, 정부활동별 원가계산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으며, 정부기능의 효율성 평가와 원가통제를 위한

관리회계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됨.

- 정부기능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는 정부가 수행하는 활동의

양적, 질적 산출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우선되어 이러한 산출물

의 회계적 측면에 대한 측정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나, 단식부

기와 현금주의에 의한 현행 정부회계제도에서는 이러한 측정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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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현행 정부회계제도하에서는 정부기관에 이미 만연되어

있을 수도 있는 비능률적, 비효과적 요소나 비생산적 업무 또는

관행 등의 파악, 분석, 평가가 제도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

(2) 정부회계의 개선방안

정부회계 전산화와 복식부기제도 도입의 병행

- 우선, 오류 및 부정적발 가능성에 있어서 결정적인 약점을 지니는

단식부기 대신 현재 진행중인 정부회계 전산화 작업과 병행하여

정부회계의 특성에 맞도록 수정된 복식부기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함 .

- 현재 진행중인 정부회계전산화의 기본목표는 국가재정정책 수립

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정부회계결산과 회계감사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 정부회계업무의 자동화를 통한 행정의 과학화임.

- 현재 정부회계전산화는 거래처리시스템 구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정부회계전산화는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방대한 규모의 정부

회계 처리를 전산화함으로써 회계 담당공무원의 업무과중,

회계처리업무의 지연, 감사업무의 비효율 등을 제거하고, 전산

에 의한 회계자료의 관리 및 정보활용과 회계보고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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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산화의 초점이 단순한 세입 세출업무 즉, 회계거래의

처리절차에 맞추어져 있어 기존의 단식부기가 가지는 결점을

극복할 수 없음.

- 정부회계전산화와 병행해서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회계

거래의 기록이 대차평균의 원칙 아래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모든

장부기록이 계수적 연계성을 지니고 장부조직상의 자기검증수단

이 내재되도록 하며, 관리자의 필요에 따라 거래처리시스템에서

나오는 회계정보를 가공하기 용이하게 하여야 함.

정부회계기준의 정립

- 정부회계가 법규 예산의 준수 여부 이외의 정부의 재원조달과

분배과정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활동에

따른 수익, 비용, 그리고 정부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 등에 대한

측정 및 인식기준과 체계적인 재무보고의 종류와 내용을 규정

하는 정부회계기준의 정립이 필요함.

지방정부회계의 우선적 개편

- 지방자치의 본격적 실시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방재정의 지원방식을 지자체간의 경쟁과

자구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재정지원방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상태나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지방정부회계가 기업회

계방식으로 개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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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의 경우에도 도로 교량 항만시설 등 반대급부 없이 순수한

공공성 위주로 운영되는 자산이 상당부분 존재할 것이나, 지방

정부회계를 기업회계방식으로 전환했을 때 이러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여부 등 회계처리문제가 중앙정부에 비해 심각하지 않을

것이며, 지방정부활동의 기업회계적 성과측정은 보다 용이해질

것임.

이러한 기업회계 방식의 도입은 제3섹터 기업에 의한 공공재

생산과 서비스 창출의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지

자체간의 행정성과에 대한 비교가능성을 제고하여 경쟁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회계감사체제의 정비

- 선진 각국의 국가회계감사에 있어서 , 합법성 기준에 의한 재무

감사로부터 능률성과 효과성의 기준에 의한 성과감사(per formance

audit )로의 방향전환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 .

-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회계감사는 국회에 의한 국정감사를 제외

하고는 감사원에 의해 일률적으로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는 바,

1991년말 기준으로도 필요적 검사대상기관이 38,185개, 선택적

검사기관이 20,815개이며, 감사원 직원 1인당 필요적 검사대상

기관만도 50기관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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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과중한 업무부담하에서 감사원이 전문성있는 종합적 성과

감사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므로 정부활동의 투명성과

효율성 평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정부회계의 마지막 단계를

구성하는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체제의

정비가 필요함.

이러한 감사체제의 정비를 위하여 회계검사기능을 재점검하고

감사원은 종합적 성과감사에 집중토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현재 회계감사 위주의 감사원 감사는 지나치게 통제위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정부생산성 향상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으며 , 따라서 성과감사로의 전환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합법성 등과 같은 회계적 근거를 검증하는

작업에 미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민간감사인을 활용함으로써

감사원의 자원을 정부활동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검사하는 종합적

정책감사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결산제도의 정비

- 정부회계 결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분석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시키는 체제가 정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조직 및 예산과

정상의 개선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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